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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예금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